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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법 2014-0702

수 신 황교안 법무부장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김은영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 목 김우석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검찰 복귀, 허용하실 겁니까?

날 짜 2014. 7. 21. (총 1 쪽)

김우석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검찰 복귀, 허용하실 겁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금요일(7월 18

일)에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서 근무하던 이영상 부부장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되고, 전임 김우석 행정관은 검찰로 복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

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장관께서 지난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검찰 복

귀에 이어서 이번에도 김우석 행정관의 검찰 복귀를 허용할 것인지, 또 검찰청법이 검사

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

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검지 등)의 취지는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

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근무 직후에 재

임용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법질

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이 같

은 행태를 제재하기는커녕 번번이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4. 다시 한 번 법무부 장관께 질의합니다. 김우석 행정관의 복귀를 이번에도 허용하실 겁니

까? 검찰청법 상의 '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 조항'이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의 답변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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